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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  전 회원사

제 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        

     
       1. 전자관보 제21213호(2026.04.07)와 관련입니다.   

       2. “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

밤샘 주차를 「주차장법」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”

을 골자로 하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(`26.04.07) 

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 래 =

� � � � � � □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� 시행령(별표3,� 별표5)

        가. 전세버스가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「주차장법」  

           제2조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주차장에서 주차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

        나. 전세버스를 영업 중에 「주차장법」제2조1호 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 

            밤샘주차하는 경우 밤샘주차 허용

※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(`26.04.07)
   



<주차장법� 제2조>

1.� “주차장”이란�자동차의� 주차를�위한�시설로서� 다음� 각�목의�어느�하나에� 해당하는�종류의� 것을� 말한다.

� � � � 가.� 노상주차장(路上駐⾞場):� 도로의� 노면� 또는�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� 해당한다.�이하� 같다)의� 일정한�

구역에�설치된� 주차장으로서�일반(⼀般)의�이용에�제공되는�것

� � � � 나.� 노외주차장(路外駐⾞場):� 도로의� 노면� 및� 교통광장� 외의� 장소에� 설치된� 주차장으로서� 일반의� 이용

에� 제공되는�것

� � � � 다.� 부설주차장:� 제19조에� 따라� 건축물,� 골프연습장,� 그� 밖에� 주차수요를� 유발하는� 시설에� 부대(附帶)

하여�설치된�주차장으로서� 해당� 건축물ㆍ시설의�이용자� 또는� 일반의�이용에�제공되는�것

※ 붙 임 : 전자관보 1부.   [끝]  

  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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